
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0-44호

우정사업본부장의 관인(직인)이 마멸되었고 전자이미지 관인 인영의

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여,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에

의하여 재등록하고 구 관인(직인)은 폐기하므로, 같은 규정 제40조에

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8월 16일

우 정 사 업 본 부 장

관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

1. 재등록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 최초사용일 : 2010년 8월 16일

2.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 폐기일 : 2010년 8월 16일

3. 관인 인영

가. 재등록 관인

재등록 관인명

우정사업본부장인
우정사업본부장인

(전자이미지 관인)



나. 폐기관인

폐기 관인명

우정사업본부장인
우정사업본부장인

(전자이미지 관인)


